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3 KCN 우크라이나 우만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다. 사업예산: 금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긴급입찰공고 사유

가. 사업의 성격

ㅇ 본 용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국토부훈령 제1151호 제8조제4항에 의거,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임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하

기 위해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나. 긴급입찰 사유

ㅇ 본 사업은 협력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바, 사업수행기관을 조속히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야 함

ㅇ 조속한 과업성과품 제출 및 국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

ㅇ 또한, 2023년 World Smart City Expo를 통해 본 사업의 우수성을 방문하는 각 

해외 관계자들에 알리고 한국 스마트도시 사업 확산을 위해 지원하고자 함.

3. 근거법령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가. 주요내용(붙임 참조)

1) 유찰 후 수의계약 및 대가지급 관련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

2) 입찰진행 및 조달기업 지원 방안(기획재정부 지침 관련)

나. 적용기한 : 2023.12.31.까지(기존 : 2023.06.30.까지)

- (긴급입찰) ‘23.12.31.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

급입찰로 발주 가능  


